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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direction of the reorganization of fire-fighting organizations in 
Korea in order to effectively respond to changes in the environment and demand for fire safety through
a theoretical investigation and actual state analysis of firefighting organizations. First, since fire-fighting organ-
izations should promote a fire safety policy and perform disaster response functions, we propose to reorganize
the National Fire Agency into 2 Bureaus, 2 Offices, and 5 Departments. Second, the Local Fire Agencies
should be newly established and reorganized into 1 Bureau, 1 Office, 5 Sections, and 1 Unit. Third, the
fire stations should be reorganized into 5 sections in order to effectively execute the fire safety policies
for cities, counties, and districts. 

Key words: fire-fighting, fire-fighting organization, reorganization

Ⅰ. 서 론

정부조직은 국가이념을 구현하고, 정부의 정책을 효

율적으로 수행하며, 국민의 행정수요를 민주적이고도 

능률적으로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Lee, 2013: 188-189). 정부는 2017년 7월 26일 재난

대응 전문기관인 소방청을 독립시켰다. 이는 재난대응

에 실패하면 많은 피해가 발생한다는 재난 학습효과라

고 볼 수 있다. 소방청을 만들어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를 확립하고 모든 유형의 재난에 현장 중심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려는 것이다. 소방청은 국민이 안

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하여 역량

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개편은 조직이 생산적이고 효과적으로 조직

목표를 달성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조직

을 변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조직개편 과정은 다양한 

영역의 이해관계자들로 둘러싸여 있는 경쟁의 장으로 

볼 수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소방조직 개편 결정과

정에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의사결정자가 자신의 

대안을 채택시키도록 설득하거나 압력을 행사하는 모

습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은 자신의 의사

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해 자신과 이해를 함

께 하는 다른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연합을 형성하여 행

동하기도 한다. 이들은 여론을 조성하여 의사결정자들

이 묵인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거나 의사결정 집단에 

포함되도록 시도하는 등 의사결정과정 안팎에서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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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활동했다.

소방조직은 1975년 내무부 민방위본부 산하 소방국

을 신설하였으며, 2004년 소방방재청을 개청하였다. 

또한, 2014년 국민안전처의 중앙소방본부로 조직이 개

편되었으며, 2017년 7월 26일 소방청이 독립되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정부의 소방관련 조직개편은 주

로 정권교체기와 대형재난이 발생할 때에 이루어졌다.

화재예방과 육상재난에 대한 대비⋅대응 업무 중심

인 소방이 일반직과 합쳐질 경우 옥상옥 구조의 보고체

계와 업무 복잡화를 불러와 재난대응의 긴급성과 일사

불란한 지휘체계를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소방청

을 독립시켰다. 그러나 지금의 소방청 조직은 1실 2국

으로 구성되어 있어 국민이 요구하는 소방안전정책 수

요에 응답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조직 규모이다. 소

방조직 개편에 대한 선행연구는 거의 없으며, 향후 소

방조직 개편에 단초를 제공하기 위해 소방조직 개편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조직과 소방조직을 이론적

으로 탐색하고 소방조직의 실태분석을 통해 소방안전

에 대한 환경변화와 소방안전 수요의 변화에 효과적으

로 대응하기 위한 소방조직 개편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아울러 본 연구는 소방조직 개편에 앞서 이론적 

단초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이론적 논의

1. 소방조직의 의의

소방조직은 화재를 비롯한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국민 복지의 향상과 삶

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공익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소방조직은 화재를 예방⋅진압하며 각종 재난과 사

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질서의 유지와 사회의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구성

된 조직이다.한 개인의 힘보다는 집단의 힘이,집단의 

힘보다는 조직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재난과 사고로부

터 위급한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

전 확보의 수단으로서 소방조직은 존재 의의를 부여받

으며 소방공무원은 그 구성원이 된다.

소방업무는 대민 중심으로 살펴보면 화재의 예방⋅
경계⋅진압과 구조⋅구급 및 재난대응 업무 등으로 대

별할 수 있는데, 소방조직의 기능은 국민의 안전을 주

요 대상으로 다루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국민의 안락하

고 안전한 삶은 보장하기 위해서는 다른 국가의 침입으

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과 함께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소방조직의 활동은 인간의 생명

과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변동에 

따라 그 수요는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소방조직

의 영역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

다(Yang, et. al., 5: 126).

소방조직은 소방재원의 지출이 필요한 공공행정서

비스로서 소방조직이 제공하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소

방조직의 성격은 단순히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이를 진압

하는 것으로 보는 좁은 의미의 관점과 인명 치 재산상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화재를 미연에 예방하는 역할까지

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관점이 있다.

소방행정 서비스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특징으

로 한다. 지역 주민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소방 서

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주민의 수가 증가

해도 기존 주민이 향유하던 소방 서비스의 수준은 크게 

감소하지 않는다. 소방행정 서비스는 공공부문에서 제

공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다고 서비스 혜택으로부터 배제시키기는 어렵다. 그리

고 소방 서비스는 비경합성을 가지기 때문에 소방 서비

스 수준이 향상되면 거의 모든 주민이 향상된 수준의 

소방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소방조직은 각종 재난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위기관리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

한 위기관리의 성격으로 인하여 일상적인 공공서비스

를 생산하고 제공하는 일반 행정조직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소방조직의 특징은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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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결과성, 긴급성, 위험성, 대기성, 가외성, 그리고 

전문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Jo, 2016: 4).

2. 조직개편의 의의

조직개편에 대한 정의와 그 범위는 학자들마다 다양

하게 제시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행정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한 행정개혁에서 비롯되었다. Caiden(1991)은 조

직이 생산적이고 효과적으로 조직목표를 달성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조직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조직개편의 주체와 그 목적을 분명히 제시

하고 있다.

조직개편은 국가가 직면한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

로 추진되기 때문에 일반화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상

적인 모형을 제시하기에 어렵다(Kim, 2017: 29). 

이에 따라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일반화된 이론을 찾

기 어려우며, 정부조직구조 설계 시 Gulick(1937) 등은 

전통조직학자들이 제시한 분화의 원리와 조정의 원리

를 적용할 수 있는 정도이다(Peters, 1992; Jo, 2007; 

Park, 2011). 정부조직개편의 목적도 학자의 관점에 따

라 다양하게 제시되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행정적 목적

과 정치적 목적으로 구분하고 있다(Jeong, 2006; 

Moon, 2009; Park, 2011; Park, Oh, and Nam, 2011; 

Yoon, Yang, Jeon, 2011; Lee, Moon, 2011). 행정적 

목적은 정부의 기능을 재구성함으로써 행정 효율성과 

생산성, 정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며 

행정개혁의 관점에서 추진된 조직개편이 여기에 해당

된다. 정치적 목적은 정부 국정 철학의 상징성 확보, 정

치적 정당성 확보와 통제력 강화하기 위함이며 정권 교

체 시기에 추진된 조직개편이 여기에 해당된다.

정부조직은 정책 결정이 추진되는 무대이자 제약으

로 작용하기 때문에 제도인 동시에 정책 집행 수단의 

관점에서 정책으로 볼 수 있다. 조직개편은 Lowi(1972)

의 정책유형론에 의하면 구성정책(Constituent 

policy)으로 구분된다. 구성정책은 행위 환경에 권력이

나 권한을 부여하는 규칙과 권위에 대한 규칙으로 정부

의 관할권 조정, 새로운 조직의 설립과 조정, 공무원의 

인사 ⋅ 보수정책이 이에 해당된다. Lowi(1972)는 구성

정책 결정과정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행위자 간 게임 상

황으로 전개되며 정당이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조직개편은 정

치적 행위자들의 산물이며, 정치적 대립과 갈등 하에서 

타협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Knott & Miller, 

1987). 정부조직개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

은 정치제도이다(Steinmo, 1993; Steinmo & Tolbert, 

1998; Haggard & McCubbins, 2001).

3. 조직개편의 목표

조직개편의 목표는 조직의 변화 내용으로서의 목표 

상태를 가진다. 개혁의 인지단계에서 현실수준과 기대

수준과의 차이를 확인하고 개혁의 필요에 합의함으로

써 목표를 설정하게 된다. 목표설정에는 환경적 요구와 

정치적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대가 목표에 반영된다. 

조직개편의 목표는 이념적 논의를 통하여 개혁의 전제

를 설정하고 정치행정체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

직개편의 목표를 설정한다. 이념적 논의는 조직개편의 

결과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므로 목표 이전에 설정되어

야 할 전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가 부족하게 되면 

조직개편의 추진과정이 목표 상태를 벗어날 때 그 신호

를 발하지 못한다.

목표는 상위목표와 하위목표를 잇는 목표체계를 구

성함으로써 개혁을 준비하게 된다. 목표의 설정단계에

서 문제의 인식 차이로 발생하는 개혁 참여자들 간의 

긴장관계는 타협과 양보라는 합리성 제약현상이 발생

한다. 따라서 합의된 합리적 개편안을 형성하는 것은 

쉽지 않다. 조직개편의 목표는 조직개편의 기본방향에 

집약되어 있다(Kim, 2005: 9).

4. 조직개편의 필요성

1) 행정의 환경변화

상호의존성을 내포하는 개방체제로써의 행정환경체

제는 외부환경과 조직 내부로부터 자원과 정보를 획득

하여 행정조직의 목표달성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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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된 산출물을 다시 환경으로 배출하여 환류 효과를 발

생시킨다.

행정환경은 행정조직을 둘러싸고 행정과 상호영향

을 주고받는 요소들이며, 이때 행정수요는 행정환경으

로부터 발생하고 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행정의 활

동결과는 다시 환경으로 투입된다.

행정을 둘러싸고 있는 불확실한 환경을 극복하고 자

율적인 분권화의 확대, 지역주민의 요구에 적절하게 대

응하는 고효율 저비용의 행정체계, 주민의 참여의식 증

대와 행정조직의 책임성 증대 등으로 인한 끊임없는 행

정체계의 개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한국지방행정

연구원 외, ｢지방자치행정체제 발전모형 및 정책효과 

분석｣). 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은 질적⋅양적인 면

에서 크게 변화하고 있다. 그 이유는 환경변화의 진폭

과 주기가 넓고 변화되는 인간행위의 예측이 매우 어렵

기 때문이다.

2) 행정수요의 변화

행정수요란 행정에 대한 사회적 수요 즉, 행정에 의

하여 해결되기를 바라는 사회일반의 기대 및 요구를 말

한다. 행정이란 본질적으로 이러한 사회적 수요에 대한 

공급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행정에 대한 사회적 수

요에는 구체화된 사회적 수요와 구체화될 사회적 수요

의 두 가지가 포함된다.

행정수요는 특정의 개인 또는 집단의 기대와 요구가 

그대로 구체적인 행정수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각 개인 또는 집단의 다양한 기대 및 요구가 대립⋅투

쟁⋅타협을 통하여 그 개인 또는 집단의 기대와 요구에 

기초하면서도 그와는 별개인 사회적 수요를 이룰 때 형

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행정수요에 행정이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행정수요의 측정 및 예측기법이 발달하여야 한다. 행정

수요의 측정은 그것의 계량화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행

정수요의 성질에 따라서는 그 계량화가 불가능한 경우

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계량의 기

준량이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이

다(Choi, 1985: 129-130).

3) 국민욕구의 증대 및 다양화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국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

가 확대되었다. 또한, 국민의 이익 집단적 성격이 나타

나고 지역경제와 관련하여서는 다양한 요구가 제기되

고 있다. 이러한 수요를 현재의 정체된 조직구조로는 

감당하기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효율적인 공공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행정조직의 구축이 필요

하게 되었다.

Ⅲ. 소방조직 실태분석

1. 중앙정부의 소방조직

중앙정부의 청(廳)은 행정각부의 소관사무 중 업무

의 독자성이 높고 집행적인 사무를 독자적으로 관장하

기 위하여 행정각부 소속으로 설치되는 중앙행정기관

이다. 청은 타 중앙행정기관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업무의 독자성이 높고 성과가 가시적이고 명확한 기관

으로서 부⋅처에 비해 표준운영절차(SOP)가 잘 구비되

어 있는 집행적 성격의 업무를 주로 수행한다(Yoo, et. 

al., 2006: 24-25; Jo & Lim, 2010: 399). 청장은 소

관사무 통할권과 소속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국무회의에 직접 의안을 제출할 수 없어 소속

장관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하여야 하며, 국무회의 구성

원은 아니지만 출석⋅발언권을 가진다. 또한 소관 사무

에 관하여 직접적인 법규명령을 제청할 수 없으므로 소

속장관을 통해 부령을 제청할 수 있다.

중앙정부의 소방조직인 소방청은 2017년 7월 26일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42년 만에 독립한 대한민국의 

소방조직 외청이다. 소방청은 육상재난의 총괄대응 책

임기관으로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국민이 안심

하고 생활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 점점 복잡화, 대형화 되어가고 있는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부족한 소방인력과 장비를 확충하고, 현장 중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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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www.nfa.go.kr/.

Figure 1. Fire department organization

조직을 강화하여 국가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소방청 조직은 119종합상황실, 기획조정관, 소방정

책국, 119구조구급국 등 1실, 1관, 2국으로 구성되어 있

다. 기획조정관은 기획재정담당관, 행정법무감사담당

관, 정보통계담당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방정책국

은 소방정책과, 화재예방과, 화재대응조사과, 소방산

업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119구조구급국은 119구조

과, 119구급과, 119생활안전과, 소방장비항공과로 구성

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중앙119구조본부와 중앙소

방학교가 있으며 이들 조직의 구성원은 국가직 소방공

무원이다.

2. 지방정부의 소방조직

우리나라 소방본부는 시⋅도의 특수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부산광역시 소방안전본부의 

직무범위를 예로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부산광역시 소

방안전본부의 직무범위는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소방안전본부에 소방행정과⋅

현장대응과⋅구조구급과⋅종합상황실⋅예방안전담당

관⋅소방감사담당관⋅특수구조단 및 119안전체험관의 

부서별 직무 범위가 행해져 있다.

소방서는 지방소방기관설치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소방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제7조 

제3항에는 “소방서의 과와 그 하부조직 및 분장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도의 규칙으로 정한

다.”라고 되어 있다. 각 시⋅도의 실정에 맞도록 규칙

에 정하고 있으므로 모든 소방서가 일치하지는 않는다. 

부산광역시 소방서의 직무범위는 부산광역시 행정기

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서 소방서에 소방행정

과⋅예방안전과⋅구조구급과 및 현장대응단을 두고 

있다.

소방학교는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

칙 제17조에서 부산광역시소방학교에 교육지원과, 인

재양성과 및 교육훈련팀을 두고 있다. 

119안전센터, 119구조대, 소방정대, 소방항공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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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Local fire department organization

직무범위는 시⋅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

역특성을 감안하여 자치규칙으로 정하고 있다. 본 연

구에서는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부산광

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119안전

센터와 119구조대의 직무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19안전센터의 직무는 화재발생시 출동⋅진화 및 특

별경계근무⋅화재예방 지도⋅계몽, 위급환자 응급처치

⋅병원이송 및 시민생활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사항, 독

거노인 자동신고 시스템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소방

검사⋅소방정보수집 및 순찰업무에 관한 사항, 위험물

검사 및 불법위험물 단속에 관한 사항, 소방용수시설 

조사 및 지리조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소방에 관한 

사항 등이다.

119구조대의 직무는 화재 및 재해 사고현장 인명구

조에 관한 사항, 구조⋅구출 방법의 정보수집 및 연구

에 관한 사항, 하천에서의 수난 구호에 관한 업무에 관

한 사항, 인명구조장비 유지관리 및 대원 안전관리 교

육, 재난취약대상 현지적응 및 인명구조⋅장비조작 훈

련, 그 밖에 인명구조에 관한 사항 등이다.

소방정대의 직무범위는 항계내 선박화재 진화 및 인

명구조에 관한 사항, 해난사고시 인명구조 및 지원활동

에 관한 사항, 소방정 안전운항 및 계류장⋅장비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화재예방홍보 및 순찰업무에 관한 

사항, 접안지 조사 및 연안 인접 육상화재시 해수지원 

활동, 그 밖에 소방정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다.

3. 실태분석 시사점

1) 소방정책 기능 부족

｢소방기본법｣ 제6조에서 “소방청장은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종합계획에는 ①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② 소방업무에 필요한 체계의 구축, 소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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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③ 소방업무에 필요한 장비

의 구비, ④ 소방전문인력 양성, ⑤ 소방업무에 필요한 

기반조성, ⑥ 소방업무의 교육 및 홍보(제21조에 따른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에 관한 홍보를 포함한다), 

⑦ 그 밖에 소방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의 사항이 포

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소방청은 제천화재, 밀양화재 

등 대형화재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급급하

고 있다. 따라서 소방안전의 미래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의 소방청 조직내 소방정책국은 소방정책

과, 화재예방과, 화재대응조사과, 소방산업과 등이 소

속되어 있어 소방정책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기가 어렵

고, 소방의 미래전략적인 정책기능 등의 의제가 설정

되지 않고 처방적인 대안을 주로 제시하고 있는 실정

이다.

2) 소방행정 수요의 증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즉 특정소방대

상물도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 2012년 1,382,420건, 

2013년 1,409,594건, 2014년 1,868,208건, 2015년 

1,930,878건, 2016년 2,019,625건으로 특정소방대상

물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화재진압활동을 살펴보면 2012년 43,249건, 2013

년 40,932건, 2014년 42,135건, 2015년 44,435건, 

2016년 43,413건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인명구조 활동

도 2012년 565,753건, 2013년 531,699건, 2014년 

598,560건, 2015년 630,197건, 2016년 756,987건으

로 역시 증가추세에 있다. 응급의료 서비스인 구급활동

은 2012년 2,156,548건, 2013년 2,183,470건, 2014년 

2,389,211건, 2015년 2,535,412건, 2016년 2,677,749

건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최근 경제성장으로 인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면

서 소방행정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어 이에 따

라 소방조직도 그에 걸맞은 조직으로 개편되어야 할 것

이다.

3) 국민의 안전 욕구 증대

경제의 발전과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 교육 수준의 

향상 등으로 인해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욕구는 과거에 

비해 매우 증가하고 있다.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안전사고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일선 소방기

관에서 출동한 인명구조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565,753건, 2013년 531,699건, 2014년 598,560건, 

2015년 630,197건, 2016년 756,987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국민생활안전은 자연재난이나 인적재난, 사회재난 

등에 비해 사고를 경험하고 위험에 노출되는 대상이 모

든 국민으로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원인이 되는 위험요소 또한 생활 전반에 걸쳐 분포

되어 있다.

국민의 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다양하고 분

야별로 확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따라서 

국민생활 안전과 관련된 법체계가 일원화되어 관리되

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기 위한 소방조

직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4) 소방행정환경 변화

최근 재난의 양상을 살펴보면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즉 재난의 거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2017년 12월 21일 충청북도 제천시 소

재 스포츠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29명이 사망하고, 

부상자가 40명이 발생하였고, 재산피해 또한 약 20억 

7,000만원이 발생하였다. 2018년 1월 26일 경상남도 

밀양시 소재 세종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39명이 사

망하고, 중상자 10명, 경상자 141명이 발생하였다.

2011년 7월 집중호우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에 

위치한 우면산 주위에서 산사태가 여럿 발생, 형촌마을

과 전원마을 등에서 18명이 사망했다. 또한 강원도 춘

천시 신북읍 천전리 소양강댐 부근에서 발생한 산사태

로 펜션(pension)이 매몰되어 투숙 중이던 인하대학교 

발명 동아리인 ‘아이디어 뱅크’ 학생 10명과 인근 주민 



78   Crisisonom y Vol.14 No.9

3명이 숨지는 재난이 발생하였다.

2016년 경주와 2017년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하였을 

때 온 국민은 논란 나머지 혼란에 빠졌다. 최근의 재난

의 양상을 살펴보면 그동안에 보기 힘들었던 새로운 재

난들이 발생하고 있다. 지진뿐만 아니라 인간의 감염병

과 동물의 전염병 등 재난의 영역은 점점 확장되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최근 재난의 환경은 광역적 재난, 대형재난, 

재난발생 빈도 증가, 재난대응 어려움 등 급격하게 변

화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재난대응에 신축적이고 효

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소방조직은 확대⋅개편되어

야 한다.

5) 대형재난 대응능력 요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2조에 따라 재난현장

에서는 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장이 긴급구조활동

을 지휘한다. 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장은 관할 

소방서장이다. 현장지휘는 ① 재난현장에서 인명의 

탐색⋅구조, ②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인력⋅장비의 배치와 운용, ③ 추가 재난의 방지를 위

한 응급조치, ④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임무의 부여, ⑤ 사상자의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

으로의 이송, ⑥ 긴급구조에 필요한 물자의 관리, ⑦ 현
장접근 통제, 현장 주변의 교통정리, 그 밖에 긴급구조

활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다.

또한, 재난현장의 구조활동 등 초동 조치상황에 대한 

언론 발표 등은 각급통제단장이 지명하는 자가 한다. 

각급 통제단장은 재난현장의 긴급구조 등 현장지휘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재난현장에 현장지휘소를 설

치⋅운영할 수 있고, 각급통제단장은 긴급구조 활동을 

종료하려는 때에는 재난현장에 참여한 지역사고수습본

부장, 통합지원본부의 장 등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소방조직은 재난대응의 권한과 책임이 부

여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재난대응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이 마련되어야 한다. 소방청은 긴급구조통제

단 운영과를 신설하여 대형재난대응 능력을 제고하여

야 할 것이며, 지방소방청과 소방서에 긴급구조통제단 

운영팀을 신설하여 긴급구조에 대한 능력을 제고하여

야 할 것이다.

Ⅳ. 소방조직 개편방안

1. 소방청 조직 개편방안

소방조직은 소방안전정책을 추진하고, 조직의 청렴

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재난대응 기능을 수행해

야 하고, 소방안전교육 기능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이

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청 조직을 2실 2관 

5국으로 개편할 것을 제안한다. 소방청의 조직개편 안

은 예방정책 기능, 방호조사 기능, 장비항공 기능을 강

화하고, 기획기능을 강화하였다. 첫째, 예방국을 신설

하여 소방제도의 기능을 강화하고, 화재안전전의 기준

을 추가하고자 한다. 둘째, 방호조사 기능을 강화하여 

방호의 기능, 화재조사의 기능, 위험물 안전관리의 기

능, 교육훈련의 기능을 추가하고자 한다.

첫째, 119상황실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에 구조⋅
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 신속한 소방활

동을 위한 정보의 수집⋅분석과 판단⋅전파, 상황관리, 

현장 지휘 및 조정⋅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둘째, 대변인실은 주요업무에 대한 홍보계획의 수

립⋅조정 및 홍보, 보도내용의 확인 등에 관한 사항, 청

내 업무의 대외정책 발표 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셋째, 감사담당관은 감사계획의 수립 및 조정, 본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감사원 감사 자료의 종합, 

공직기강 업무에 관한 사항, 공직자 재산등록, 국민 신

문고 운영에 관한 사항, 다수인 관련 민원 종합관리, 공

무원 범죄사실 통보 처리에 관한 사항, 부패방지 및 청

렴정책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넷째, 기획조정관은 기획업무에 관한 사항, 재정(예

산, 결산)에 관한 사항, 인사정책에 관한 사항, 국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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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Reorganization of fire department(plan)

무에 관한 사항, 소방조직의 미래전략에 관한 사항, 주

요회의 및 업무보고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섯째, 소방정책국은 소방정책에 관한 사항, 소방

공무원 복지에 관한 사항, 소방공무원 보건안전에 관한 

사항, 소방청과 시⋅도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여섯째, 방호조사국은 재난대응의 정책에 관한 사

항, 화재조사에 관한 사항,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

항,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

행한다.

일곱째, 예방국은 소방제도에 관한 사항, 화재예방 

정책에 관한 사항, 소방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국가화

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한국소방안전원 등 산하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 소방산업에 관한 기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여덟째, 구조구급국은 구조구급 정책에 관한 사항, 

구조⋅구급정책협의회에 관한 사항, 구조⋅구급대원의 

전문성 강화, 구급상황관리에 관한 업무,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소방공무원의 감염관리,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생활안전에 관한 사항,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아홉째, 장비항공국은 소방장비에 관한 사항, 항공

기 운항 등 제반사항, 항공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 응급

환자 항공수송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소방정보통신

에 관한 사항, 소방정보통계에 관한 사항, 소방정보화 

추진에 관한사항, 긴급구조 표준시스템에 관한사항, 재

난현장 GIS운용에 관한 사항, 재난영상전송시스템에 

관한 사항, 행정 전자서명 인증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

를 수행한다.

열째, 소속기관으로 중앙소방학교와 119중앙구조본

부, 소방연구소를 둔다. 중앙소방학교는 소방현장의 지

휘역량과 전문능력을 배양하는 소방공무원 교육기관이

다. 현장중심의 실용적인 교육을 통하여 대규모 복합재

난 등 각종 재난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

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앙119구조본부는 각종 

대형⋅특수재난사고의 구조⋅현장지휘 및 지원, 재난

유형별 구조기술의 연구⋅보급 및 구조대원의 교육훈

련, 시⋅도지사의 요청시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

는 재난사고의 구조 및 지원, 그 밖의 중앙긴급구조통

제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난사고의 구조 및 지

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소방연구소는 소방정책을 개

발하고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정책을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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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소방청 조직개편 방안

지방소방조직은 지역의 소방안전정책을 집행하고, 

소방안전교육과 훈련을 집행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 확산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점

점 복잡화, 대형화 되어가고 있는 각종 사고와 재난으

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24시간 언제 어디든 신속히 출동하

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소방청이 신설되어야 하

고, 지방소방조직을 1실 1관 5과 1단으로 개편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119상황실은 재난 등의 발생신고의 접수⋅처

리에 관한 사항, 화재진압⋅인명구조⋅응급조치 등 수

습 활동의 지휘통제에 관한 사항, 재난 등의 현장상황

의 관제⋅지휘 및 피해상황 등 관리에 관한 사항, 재난 

등의 수습에 필요한 정보 수집 및 제공, 유관기관과의 

공조 체제 유지에 관한 사항, 응급환자의 안내⋅상담 

및 지도업무에 관한 사항, 위성영상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통합

지휘무선통신망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SNG차량

의 운행⋅관리⋅정비에 관한 사항, 상황근무 및 긴급재

난문자(CBS) 송출에 관한 사항, 119위치정보 추적업무

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둘째, 청문감사담당관은 소방행정의 감사에 관한 종

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소방관서 종합감

사⋅특정감사 및 복무감사에 관한 사항, 행정 취약분야 

기획감사에 관한 사항, 소방청 등 상급기관 감사지원에 

관한 사항, 공직기강, 비위조사 및 민원 처리 등에 관한 

사항,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에 관한 사항, 공직자 재

산등록 등 공직윤리에 관한사항, 소방행정 정책진단 및 

분석에 관한 사항,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 소방공무원

의 직무 감찰에 관한 사항, 상시점검에 관한 사항, 안전

감찰에 관한 사항,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 처리 및 조

사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접수 

처리 및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셋째, 소방행정과는 소방공무원의 충원⋅임용⋅근

무성적 평정에 관한 사항,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보직

관리, 근무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소방공무원의 상훈, 

후생복지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소방행정 종합기획

에 관한 사항, 소방공무원의 징계 및 고충심사에 관한 

사항, 소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 소방공무원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소방공무원 체력관리에 관한 사항, 

소방공무원 등의 보훈에 관한 사항, 소방관서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소방관서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

항, 소방력의 확충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19안전센터의 

설치⋅폐지⋅통합 운영에 관한 사항, 소방공무원 외상 

후 스트레스 관리에 관한 사항, 소방안전 일반회계⋅특

별회계의 예산 편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중장기 소방

안전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 소방안전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소방안전교부세 관리에 관한 사항, 소방안전 보

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 현장안전관리 총괄 계획 수립

에 관한 사항,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등에 관한 사항 등

의 업무를 수행한다.

넷째, 방호조사과는 화재진화 기본계획의 수립⋅운

영에 관한 사항, 특수시설물 등 화재대응전략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소방활동 자료조사에 관한 사항, 화

재특별경계근무 등에 관한 사항, 재난유형별 대응방법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소방 활동 검토회의에 관한 

사항, 소방용수시설 보강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소

방통로 확보에 관한 사항, 위험물안전관리의 기획⋅조

사에 관한 사항, 위험물단속에 관한 사항, 유해화학물

질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소방관계 법령 위반사범 수

사 및 사법조치 등에 관한 사항, 위험물 누출 등의 사고 

조사에 관한 사항, 화재조사 기획 및 일반에 관한 사항, 

화재조사 운영 및 통계분석에 관한 사항, 소방전술경연

대회에 관한 사항, 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 등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섯째, 예방과는 화재예방기획 및 조사에 관한 사

항, 소방시설 설계⋅감리⋅점검업 및 공사업 지도⋅감

독에 관한 사항, 특정소방대상물 조사 및 예방통계 관

리에 관한 사항, 소방법령⋅지침의 연구 및 제도개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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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Reorganization of local fire department(plan)

관한 사항, 소방산업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소방

용품 관리 및 소방시설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자

체점검대상 표본조사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제도, 방염성능검사에 관한 사항, 다중이용업

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초고층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안전대책⋅관리에 관한 사항, 화재취약대

상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설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소방특별조사 계획 수립 및 추

진에 관한 사항, 주택⋅공공시설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에 관한 사항, 옥외행사장 안전관리 및 점검에 관한 사

항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여섯째, 구조구급과는 구급업무의 교육⋅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구급장비의 수요조사⋅배치⋅관리 

유지에 관한 사항, 응급의료기관 등 지원⋅협력체계 구

축에 관한 사항, 구조업무의 종합기획⋅조정에 관한 사

항, 구조대책 등 기술의 연구 및 자료정보 교환에 관한 

사항, 구조 활동의 훈련 실적 등 지도에 관한 사항, 긴

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운영⋅평가⋅훈련　등에 관한 

사항, 인명구조장비의 수요조사⋅배치⋅관리 유지에 

관한 사항,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운영에 관한 사항, 

구급활동 품질관리 및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재해구

호기금의 적립⋅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긴급구호물

품, 이재민 지원에 관한 사항, 119생활안전대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9생활안전 정책 수립 및 기술개발

에 관한 사항, 긴급구조통제단 상시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일곱째, 교육훈련과는 재난안전 전문교육 관리 및 지

도⋅감독에 관한 사항, 재난대비 훈련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안전의식 및 안전문화 정책에 관한 사항, 119소년

단 등 어린이, 청소년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소방

안전체험캠프 운용에 관한 사항, 소방안전교육사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다문화가정 안전교육에 관한 사

항, 재난 및 대민안전사고 교육 및 홍보프로그램 개발⋅
보급에 관한 사항, 소방홍보 총괄 및 기획⋅보도 조정

에 관한 사항, 홈페이지 및 인터넷방송 운영에 관한 사

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지역축제 안전관리

에 관한 사항,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화

재예방캠페인 및 불조심 강조의 달 운영에 관한 사항, 

국민안전교육 추진에 관한 사항, 재난안전교육 민간전

문강사 운영에 관한 사항,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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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째, 특수대응단은 특수재난현장의 구조⋅구난

활동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특수구조 기술개발 및 보

급에 관한 사항, 특수구조 장비 및 전문인력 관리에 관

한 사항, 소방항공대 운항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소방헬

기의 수급⋅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소방항공 안전관

리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항공기사고의 육상 수색

구조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지진⋅테러⋅화생방⋅
국지도발 등 특수재난 대응대책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테러대응구조대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테러현

장 임무수행 및 출동장비관리에 관한 사항, 테러전담조

직과의 비상연락체계와 상호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

항, 소방헬기 이용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와 응급환자 

이송에 관한 사항, 장기이식환자 및 장기의 이송 지원

에 관한 사항, 공중 소방 지휘통제 및 소방에 필요한 

인력⋅장비 등의 운반에 관한 사항, 항공조종사 양성 

및 비행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소방헬기 이착륙장의 

현황관리에 관한 사항, 소방헬기 정비계획 및 검사와 

외주계약검사에 관한 사항, 항공대원 교육훈련 및 조종

사 비행교육⋅훈련관리에 관한 사항, 소방헬기 보안관

리 등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3. 소방서 조직 개편방안

일선 소방서는 시⋅군⋅구에 설치되며, 시⋅군⋅구

의 소방안전정책을 추진하고 집행한다. 시⋅군⋅구의 

소방안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일서소방서의 조직을 

5개과로 개편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소방행정과는 인사 및 근무⋅경력평정에 관한 

사항, 복무감찰, 비위공무원 조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 

상훈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행사계획 수립 및 의전에 관한 사항, 체력검정에 

관한 사항, 119안전센터의 복무감독에 관한 사항, 조직

관리 및 청렴도 향상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직원 후생

복지 및 근무상황 전반에 관한 사항, 공사, 용역, 물품

의 구매 및 출납에 관한 사항, 공유재산 및 소방차량⋅
장비의 유지⋅보수 관리에 관한 사항, 회계⋅결산업무

에 관한 사항, 소방관서 장비⋅물품의 유지⋅보수에 관

한 사항, 외상 후 스트레스 관리에 관한 사항, 보건안전

관리 총괄 계획 수립 추진, 소방정보통신 운용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둘째, 방호과는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활동 현장

지휘 전반에 관한 사항, 화재진압 매뉴얼⋅기술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소방공무원 안전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지리⋅수리조사 및 소방활동 자료조사에 관한 사

항, 소방용수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소방통로확보에 

관한 사항, 재난종합대응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

항, 특별경계근무⋅비상소집 및 을지연습에 관한 사항, 

유관기관 응원협정 및 자원동원에 관한 사항, 화재진압 

장비 보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풍수해 및 설해, 사회

적 기반체계 재난발생시 지원에 관한 사항, 의용소방대

원의 임용⋅훈련⋅관리 등 전반에 관한 사항, 화재원인 

및 피해조사에 관한 사항, 화재발생보고서 작성⋅관리 

및 화재증명원 발급에 관한 사항, 화재피해복구 지원에 

관한 사항, 화재현장 소방사범 단속에 관한 사항, 화재 

감정⋅감식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셋째, 예방과는 건축허가 동의에 관한 사항, 소방시

설 착공⋅완공, 방화시설 완비증명, 방염성능 검사 등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소방시설업 및 소방시설관련업 

등 관리에 관한 사항, 위험물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및 

단속에 관한 사항,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해임 및 관계

인 등 지도교육에 관한 사항,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지

도⋅관리에 관한 사항, 소방특별조사 업무에 관한 사

항, 안전점검 및 검측에 관한 사항, 화재예방 및 소방안

전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 추진

에 관한 사항, 초고층건축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특

수재난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지진, 방사능, 유해 화학

물, 대테러, 국지도발 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넷째, 구조구급과는 구조대원 기술지도⋅교육훈련

에 관한 사항, 구급업무의 종합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

항 구급장비의 수요조사 및 보강⋅관리에 관한 사항, 

의료기관 지원협정 체결 및 지원체제 유지⋅관리에 관

한 사항, 구급대원 기술지도⋅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생활소방업무에 관한 사항, 119생활안전단 운영 및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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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Fire station organization reorganization(plan)

리에 관한 사항,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섯째, 교육훈련과는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소방서 체험 교육에 관한 사항, 119소년단 운영에 관한 

사항,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안전의식 

및 안전문화 등에 관한 사항, 재난대응훈련 및 소방력 

동원⋅지원에 관한 사항, 긴급구조종합훈련에 관한 사

항, 소방홍보, 보도자료 작성 및 소방영상자료 제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Ⅴ. 결 론

소방조직 개편은 전체적으로 변화된 소방안전 수요

에 대응하고 장기적으로 소방조직의 발전을 위한 기틀

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소방조직은 어디까지나 소방

안전 정책을 뒷받침하는 하드웨어인 만큼, 소방조직 개

편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개편된 소방조직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하는 소방안전 정책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화롭고 효과적으로 운영

되어야 할 것이다. 소방조직 개편을 통해 소방조직이 

사회안전망 구축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민

으로부터 가장 신뢰받는 기관으로 도약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소방조직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의식과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소방조직에 대한 구

체적인 개편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중앙정부의 소방청 조직은 소방안전정책을 추

진하고, 재난대응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

기 위한 조직으로 개편되어 한다. 소방안전 수요의 증

가에 따라 국민 중심적 안전서비스를 제공하는 적극적

인 재난대응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재난환경 변화와 위험사회에 걸맞은 소방조직의 효과

적인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소방안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2실 2관 5국의 소방청 조직으로 개

편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지방소방청 조직은 지역의 소방안전정책을 집

행하고, 소방안전교육과 훈련을 집행하여 국민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 확산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점점 복잡화, 대형화 되어가고 있는 각종 재난으

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직이 되

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

소방청이 신설되어야 하고, 지방소방조직을 1실 1관 5

과 1단으로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일선소방서 조직은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의 구조⋅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공공 기관이다. 일선소방서는 시⋅
군⋅구 단위로 설치되며, 시⋅군⋅구의 소방안전정책

을 집행한다. 따라서 시⋅군⋅구의 소방안전정책을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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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기 위해서는 소방서를 5개과로 조직이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소방조직 개편과 관련된 선행연구

와 문헌의 실태분석에서 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소

방공무원과 국민의 인식을 중심으로 실증적 연구가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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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조직 개편 방안에 관한 연구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조직과 소방조직을 이론적으로 탐색하고 소방조직의 실태분석을 통해 소방안전에 

대한 환경변화와 소방안전 수요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소방조직 개편 방안을 제시하

는 데 있다. 소방조직 개편방안으로 첫째, 소방조직은 소방안전정책을 추진하고, 재난대응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청 조직을 2실 2관 5국으로 개편할 것을 제안하

였다. 둘째, 지방소방조직은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24시간 언제 어디든 신속히 출동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소방청이 신설되어야 하고, 지방소방조직을 1실 1관 5과 1단으로 개편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일선소방서는 시⋅군⋅구 단위로 설치되며, 시⋅군⋅구의 소방안전정책을 집행

한다. 따라서 시⋅군⋅구의 소방안전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소방서를 5개과로 조직을 개편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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